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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 일방통행로 지정고시 일부개정고시(안)

1. 개정이유

시내 이면도로의 원활한 교통소통 확보를 위하여 일방통행로를    

지정 운영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동구 금창동 샛골로 73번길(415m)

나. 서구 마전동 667-4 유호아파트 앞(90m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(1) 도로교통법 제6조(통행의 금지 및 제한)

(2) 도로교통법 제13조(차마의 통행)

(3) 도로교통법 제14조(차로의 설치)

(4)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0조(통행의 금지 및

제한의 알림)

나. 예산조치 : 생  략

다. 합 의 :

라. 기    타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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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번 구     간
노폭
(m)

연장
(m)

차로수
(편도)

비고

304 동구 금창동 샛골로 73번길 4~5 415 1
방향
도면
참조

305 서구 마전동 667-4 유호아파트 앞 3.2~4 90 1
방향
도면
참조

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 일방통행로 지정고시 일부개정고시를 다음과 

같이 고시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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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장

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 고시 제 2012 - 호(제정 1994. 12. 1. 고시 제94-7호)

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 일방통행로 지정고시 일부개정고시

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 일방통행로 지정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

한다.

연번 303번란 다음에 연번 304번란부터 305번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부       칙 

이 고시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완료시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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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연번 304번]

[연번 305번]


